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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2018. 4. 10.

원

후보 천 원 규칙 개 규칙안 고

■ 원 청 과 에 후보 천 원 심사가 실질

로 하게 루어질 수 도록 천 원 심사 상 심사

에 한 개 안 마련하

체 로는,■ 원장 후보 천 원 에 한 심사 상 시

련 규 삭 하고 천 원 청 상 후보 심사

원 로 규 함 로 천 원 에 실질 논 거쳐 청,

상 후보 로 격 라고 하는 사람 천할 수 도록 함

원■ 터 지 개 규칙안에 한 민 다2018. 4. 10. 4. 30.

양한 견 수렴하여 중순경 후보 천 원 규칙 개2018. 5.

할

원장 향후 후보 천 원 가 한 심사 통하여 민■

하는 격 지닌 후보 로 천함 로 ,

청 차 차 과 공 고 고 실질

로 다양 수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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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청 대 원장에게 여한 미1.

⑴ 대한민국 헌법 조 항104 2

원 청 동 얻어 통 한다.

대법원장에게 대법 청권을 부여한 헌법 의미⑵

원 에 어 원 에게 직 한 여한 것 통 나○

치 향 하고 사 진 한 독립 수 할 원

헌 언한 것

사 실 마지막 보루 민 본 수 하고 사○

약 리 보 에 앞 수 는 질과 품 지 야 하고 어 사,

심 재판 뛰어난 가 역량도 지 야 하는 원,

러한 격 가진 할 수 는 는 에 해 헌 결

단 루어진 것

대법원장의 의무⑶

원 청 여한 헌 사 다하 해 민 다양한

리 하여 시 가 필 하는 청해야 하고 청 차,

과 공 고함 민 신뢰 고 해야 함

대 후보 천 원 규칙 개 규칙안 마련2.

필요⑴

근 후보 천 원 하여 민 다양한 견 하,○

지 못하고 식 만 운 어 실 없다는 비판 리가 아

지고

후보 천 워 에 실질 가 루어지 도 규 상,○

뒷 침하지 못한다 청 차에 한 민 신뢰 얻 어 우므 ,

행 청 차 검하여 후보 천 원 규칙 개 규칙안 마

하

행 대법 후보추천 원회 심사 추천 차 개요⑵



- 3 -

천 원 심사 상 규칙( 7 )○

원 시 심사 상 원 청 상 합하다고- :①

생각하여 천 원 에 시한 사

원 시 피천거 원 심사 상 에 피천거 가운- :②

한 결격사 가 없어 천 원 에 시한 사

천 원 심사 규칙( 8 )○

원 시 심사 상 격 여 심사한 후 격 판- :①

지 아니한 사 후보 천

원 시 피천거 후보 합하다고 하는 사 에 하여 심- :②

사 후 격 판 사 후보 천할 수 다만 천거. ,

도 피천거 공개 천거하는 등 천거 차 하여 심사에

당한 향 끼치 한 경우에는 결 심사 상에 가능

일부개 규칙안의 내용⑶

심사 상 과 하여,○ 원 후보 천 원 에 한 심사

상 시 규 삭 함

원 피천거 가운 한 결격사 가 없는 사 천 원-

에 시함

심사 과 하여,○ 후보 천 원 에 피천거 가운 후보

개인 등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대법원장

천거 ➜

심사

동의자

명단

공개

및

의견

수렴

⇢

대법원장 제시

심사대상자

적합한 사람( )

➜
심사대상자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지

아니한 사람
➜ 제청인원 배수3

이상 후보자 중

대법관

제청대상자 선정

대법원장은(

추천위원회의

추천 내용을

존중)

➜

대법원장 제시

피천거인

명백한(

결격사유 없는

사람)

➜
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

대하여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
➜

규칙 제 조7 규칙 제 조8
법원조직법

제 조의 제 항41 2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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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하다고 하는 사 심사하여 그 중 격 판 사 후보

천하도 함

피천거 동 한 준에 심사하도 하여 심사 원 함-

개 규칙안에 심사 천 차 개○ ※

개인 등 대법원장 추천위원회 대법원장

천거 ➜

심사

동의자

명단

공개

및

의견

수렴

⇢

대법원장 제시

심사대상자

적합한 사람( )

➜
심사대상자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지

아니한 사람
➜ 제청인원 배수3

이상 후보자 중

대법관

제청대상자 선정

대법원장은(

추천위원회의

추천 내용을

존중)

➜

대법원장 제시

피천거인

명백한(

결격사유 없는

사람)

➜
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

대하여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
➜

규칙 제 조7 규칙 제 조8
법원조직법

제 조의 제 항41 2 7

입법 고⑷

원○ 터 지 고 간2018. 4. 10. 4. 30. 고 후보 천

원 규칙 개 규칙안에 한 민 다양한 견 수 할 계

- 고 한 내 한민 원 페 지(www.scourt.go.kr) ‘

민 비스 공고 고’– – 에 할 수

개 규칙안 중순경 결 거쳐2018. 5. , 2018. 8. 2.○

각 가 만료 는 고 한 신 창 후 청 차 터, ,

청 차에 곧 수 도 고 간 약- 20

함

앞 로 망3.

원 같 규칙 개 에도 청 차 과 공○

고하 한 개 안 마 하여 고 한 신 창 각 후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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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차 진행할

원 향후 후보 천 원 가 한 심사 통하여 민 하○

는 격 지닌 후보 천함 청 차,

차 과 공 고 고 실질 다양 수

하고

참고사항 헌 재판 재판 후보 천 원 내규4. ( )

원 한민 헌 항에 헌 재판 재판 중111 3 3○

지 함

- 다만 헌법재 소법 항에 재 지명 인사청 요청한다고, 6 2

규 한 외에 법령상 지명 차에 한 특별한 규 없

원 헌 재판 재판 지 차 고하고 각계각층 다양○

한 견 할 수 도 , 헌 재판 재판 후보 천 원 내규 할‘ ’


